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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술 품질인증기준

[시행 2021. 12. 20.] [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1-11호, 2021. 12. 20., 일부개정]

 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품질검사과), 054-429-4123

Ⅰ. 탁주(막걸리) 품질인증기준

1.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1 알코올분 「주세법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(섭씨 15도에서 0.7947의 비

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)을 말한다.

1.2 술덧 「주세법」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

부터 주류를 제성(製成: 조제하여 만듦)하거나 증류(蒸溜)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.

1.3 국 「주세법」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분질(녹말)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, 전분질(녹말)이 포

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, 또는 효소로서 전분질(녹말)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

(糖化)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1.4 주정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1호의 주류를 말한다.

1.5 조미료 「주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[별표1]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2. 제조방법기준

2.1 제조방법은 「주세법」제5조제2항[별표]제2호가목의 기준을 따른다.

2.2 곡류(곡류가루 포함) 사용량은 전분질(녹말) 원료(입국 포함) 및 원료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80(w/w%)

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쌀 탁주(막걸리)는 쌀의 사용량이 전분질(녹말) 원료 및 원료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

80(w/w%) 이상이어야 한다.

2.3 원료 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2.4 2.3 기준에도 불구하고 「양곡관리법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쌀을 사용할 수 있다.

2.5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을 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6 제조과정에 조미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제조장기준

3.1 제조시설



법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

술 품질인증기준

3.2 품질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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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 기타 3.1(제조시설) 및 3.2(품질관리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식품위생법」  및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)에

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,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.

3.4 심사생략 「식품위생법」,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시설기준 및 제조·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

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4. 제품의 품질기준

4.1 이화학적 품질기준

4.1.1 주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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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1.2 기타 4.1.1(주요 기준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식품위생법」)에서 정하는 기

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4.2 관능평가기준

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(관능검사 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), 6.3.2(불연속

척도)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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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판정기준

　

Ⅱ. 약주 품질인증기준

1.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1 알코올분 「주세법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(섭씨 15도에서 0.7947의 비

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)을 말한다.

1.2 술덧 「주세법」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

부터 주류를 제성(製成: 조제하여 만듦)하거나 증류(蒸溜)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.

1.3 국 「주세법」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분질(녹말)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, 전분질(녹말)이 포

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, 또는 효소로서 전분질(녹말)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

(糖化)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1.4 주정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1호의 주류를 말한다.

2. 제조방법기준

2.1 제조방법은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2호나목의 기준을 따른다.

2.2 원료 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2.3 2.2 기준에도 불구하고 「양곡관리법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쌀을 사용할 수 있다.

2.4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(주정은 제외한다)을 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제조장기준

3.1 제조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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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2 품질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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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 기타 3.1(제조시설) 및 3.2(품질관리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식품위생법」 및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)에서

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,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.

3.4 심사생략 「식품위생법」,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시설기준 및 제조·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

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4. 제품의 품질기준

4.1 이화학적 품질기준

4.1.1 주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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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4.1.2 기타 4.1.1(주요 기준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식품위생법」)에서 정하는 기

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4.2 관능평가기준

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(관능검사 정량적 반응척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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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을 위한 지침), 6.3.2(불연속 척도)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.

5. 판정기준

　

Ⅲ. 청주 품질인증기준

1.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1 알코올분 「주세법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(섭씨 15도에서 0.7947의 비

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)을 말한다.

1.2 술덧 「주세법」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

부터 주류를 제성(製成: 조제하여 만듦)하거나 증류(蒸溜)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.

1.3 국 「주세법」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분질(녹말)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, 전분질(녹말)이 포

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, 또는 효소로서 전분질(녹말)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

(糖化)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1.4 주정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1호의 주류를 말한다.

1.5 향료 「주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[별표1]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1.6 색소 「주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[별표1]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1.7 보존료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2. 제조방법기준

2.1 제조방법은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2호다목의 기준을 따른다.

2.2 원료 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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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 2.2 기준에도 불구하고 「양곡관리법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쌀을 사용할 수 있다.

2.4 향료 및 색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5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(주정은 제외한다)을 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6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을 원료로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제조장기준

3.1 제조시설

3.2 품질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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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3.3 기타 3.1(제조시설) 및 3.2(품질관리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식품위생법」  및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)에

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,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.

3.4 심사생략「식품위생법」,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시설기준 및 제조·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사

를 생략할 수 있다.

4. 제품의 품질기준

4.1 이화학적 품질기준

4.1.1 주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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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4.1.2 기타 4.1.1(주요 기준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식품위생법」)에서 정하는 기

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4.2 관능평가기준

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(관능검사 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), 6.3.2(불연속

척도)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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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5. 판정기준

　

Ⅳ. 과실주 품질인증기준

1.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1 과실 생과실, 건조과실 또는 과실즙을 말한다.

1.2 머루주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2호마목에 따른 주류 중 과실원료를 머루 단독 또는 머루와 다른 과실(과실

즙, 건조시킨 과실 포함)을 혼합사용하여 제조한 주류를 말한다.

1.3 알코올분 「주세법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(섭씨 15도에서 0.7947의 비

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)을 말한다.

1.4 술덧 「주세법」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

부터 주류를 제성(製成: 조제하여 만듦)하거나 증류(蒸溜)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.

1.5 향료 「주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[별표1]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1.6 색소 「주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[별표1]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2. 제조방법기준

2.1 제조방법은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2호마목의 기준을 따른다.

2.2 발효공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제조하여야 한다.

2.3 제성예정수량 대비 원료과실(과실즙 또는 농축액 제외) 사용량은 원료 생과실 기준으로 30(w/v%)이상이어야 한다

. 다만, 머루주는 60(w/v%) 이상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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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4 향료 및 색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5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(주정은 제외한다)을 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6 수입 과실즙 및 수입 과실주 원액을 제품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제조장기준

3.1 제조시설

3.2 품질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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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3.3 기타 3.1(제조시설) 및 3.2(품질관리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식품위생법」 및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)에서

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,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.

3.4 심사생략「식품위생법」,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시설기준 및 제조·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사

를 생략할 수 있다.

4. 제품의 품질기준

4.1 이화학적 품질기준

4.1.1 주요 기준

4.1.2 기타 4.1.1(주요 기준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및「식품위생법」)에서 정하는 기준

에 적합하여야 한다.

4.2 관능평가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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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(관능검사 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), 6.3.2(불연속

척도)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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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5. 판정기준

　

Ⅴ. 증류식 소주 품질인증기준

1.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1 알코올분 「주세법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(섭씨 15도에서 0.7947의 비

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)을 말한다.

1.2 술덧 「주세법」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

부터 주류를 제성(製成: 조제하여 만듦)하거나 증류(蒸溜)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.

1.3 국 「주세법」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분질(녹말)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, 전분질(녹말)이 포

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, 또는 효소로서 전분질(녹말)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시

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1.4 주정 「주세법」제5조제2항[별표]제1호의 주류를 말한다.

1.5 불휘발분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.

1.6 곡물주정 곡류를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.

2. 제조방법기준

2.1 제조방법은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3호가목 1)부터 4)까지의 기준을 따른다

2.2 원료 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2.3 2.2 기준에도 불구하고 「양곡관리법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쌀을 사용할 수 있다.

2.4 제조과정에서 주정(곡물주정 포함)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5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을 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제조장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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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3.1 제조시설

3.2 품질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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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3.3 기타 3.1(제조시설) 및 3.2(품질관리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식품위생법」 및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)에서

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,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.

3.4 심사생략 「식품위생법」,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시설기준 및 제조·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

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4. 제품의 품질기준

4.1 이화학적 품질기준

4.1.1 주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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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4.1.2 기타 4.1.1(주요 기준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식품위생법」)에서 정하는 기

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4.2 관능평가기준

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(관능검사 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), 6.3.2(불연속

척도)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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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5. 판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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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　

Ⅵ. 일반 증류주 품질인증기준

1.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1 알코올분 「주세법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(섭씨 15도에서 0.7947의 비

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)을 말한다.

1.2 술덧 「주세법」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

부터 주류를 제성(製成: 조제하여 만듦)하거나 증류(蒸溜)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.

1.3 국 「주세법」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분질(녹말)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, 전분질(녹말)이 포

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, 또는 효소로서 전분질(녹말)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시

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1.4 주정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1호의 주류를 말한다.

1.5 소주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3호가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1.6 위스키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3호나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1.7 브랜디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3호다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1.8 불휘발분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.

2. 제조방법기준

2.1 제조방법은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3호라목의 기준을 따른다.

3. 제조장기준

3.1 제조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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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3.2 품질관리

3.3 기타 3.1(제조시설) 및 3.2(품질관리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식품위생법」 및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)에서

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,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.

3.4 심사생략 「식품위생법」,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시설기준 및 제조·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

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4. 제품의 품질기준

4.1 이화학적 품질기준

4.1.1 주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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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4.1.2 기타 4.1.1(주요 기준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식품위생법」)에서 정하는 기

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4.2 관능평가기준

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(관능검사 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), 6.3.2(불연속

척도)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.



법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

술 품질인증기준

5. 판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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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　

Ⅶ. 리큐르 품질인증기준

1.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1 알코올분 「주세법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(섭씨 15도에서 0.7947의 비

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)을 말한다.

1.2 술덧 「주세법」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

부터 주류를 제성(製成: 조제하여 만듦)하거나 증류(蒸溜)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.

1.3 국 「주세법」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분질(녹말)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, 전분질(녹말)이 포

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, 또는 효소로서 전분질(녹말)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시

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1.4 주정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1호의 주류를 말한다.

1.5 불휘발분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.

1.6 보존료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2. 제조방법기준

2.1 제조방법은 「주세법」제5조제2항[별표]제3호마목의 기준을 따른다.

3. 제조장기준

3.1 제조시설

3.2 품질관리



법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

술 품질인증기준

3.3 기타 3.1(제조시설) 및 3.2(품질관리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식품위생법」 및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)에서

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,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.

3.4 심사생략 「식품위생법」,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시설기준 및 제조·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

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4. 제품의 품질기준

4.1 이화학적 품질기준

4.1.1 주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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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4.1.2 기타 4.1.1(주요 기준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식품위생법」)에서 정하는 기

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4.2 관능평가기준

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(관능검사 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), 6.3.2(불연속

척도)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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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5. 판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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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Ⅷ. 기타주류 품질인증기준

1.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1 알코올분 「주세법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(섭씨 15도에서 0.7947의 비

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)을 말한다.

1.2 술덧 「주세법」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

부터 주류를 제성(製成: 조제하여 만듦)하거나 증류(蒸溜)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.

1.3 국 「주세법」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분질(녹말)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, 전분질(녹말)이 포

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, 또는 효소로서 전분질(녹말)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시

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1.4 주정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1호의 주류를 말한다.

1.5 보존료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2. 제조방법기준

2.1 제조방법은 「주세법」 제5조제2항[별표]제4호의 기준을 따른다.

2.2 쌀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원료 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2.3 2.2 기준에도 불구하고 「양곡관리법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쌀을 사용할 수 있다.

3. 제조장기준

3.1 제조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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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3.2 품질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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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품질인증기준

3.3 기타 3.1(제조시설) 및 3.2(품질관리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식품위생법」 및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)에서

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,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.

3.4 심사생략 「식품위생법」,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시설기준 및 제조·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

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4. 제품의 품질기준

4.1 이화학적 품질기준

4.1.1 주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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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1.2 기타 4.1.1(주요 기준)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(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식품위생법」)에서 정하는 기

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4.2 관능평가기준

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(관능검사?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), 6.3.2(불연

속 척도)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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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판정기준

　

Ⅸ. 재검토기한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

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

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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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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